
무허가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입법목적,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

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볍적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

칙 제45조 제2호에서 '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'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

등을 종합하면,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효한 허가 등을 의미하

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

볼 수 없으므로,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

에서 제외할 수 는 없다. (서울고법 2007.03.16. 선고 2006누19787 판결)


